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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남녀국회의원이 입법안 제출에 있어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다른지 알아본 

연구이다. 더 구체적으로 여성할당제가 적용되어서 최초로 구성된 17대 국회와 여성할

당제 적용 이전의 16대 국회에서 제출된 모든 법안을 분석하여서 법안 발의자의 성이 

법안의 내용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연구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원수의 변화가 여

성의원들의 입법안 발의에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16대와 17대에 발의된 모든 법

안의 내용을 모두 10개로 나누고 이에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생각되는 발의자의 정당, 

발의자의 성, 발의자의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 발의자의 선수, 발의자의 나이를 변수로 

넣어서 분석해 본 결과 발의자의 성과 발의자의 지역구(혹은 비례대표)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입법안의 내용이 발의자의 성에 따라 상이하여 남성이면 경제

문제, 외교문제에 주로 치우쳐 있었고 여성일 경우에는 사회복지 관련, 교육 관련 문제

가 많았다. 발의자가 지역구 국회의원인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인지도 발의한 내용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6대에서 17대로 가면서 여성의원의 비율이 2배 증가

하였는데 여성의원이 증가하면서 여성들은 의회 내에서 보다 활발하게 법안발의를 하

였고 16대에는 한 건도 없었던 경제문제와 같이 여성의 분야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는 

분야에서도 법안발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 여성이 30%에 이를 때

까지는 여성적인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한국 국회에서는 30%에는 미치

지 않았지만 2배로 증가된 여성의원 비율은 여성을 보다 활동적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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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여성정치학 연구자들은 여성의 정치참여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왜 정치에는 여성들이 거의 없는가? 정치에 여성이 많아야 된다고 할 때 많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유리한가? 혹은 여

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려면 사회의 각 행위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등이 연구의 중요 

질문들이다. 한국에서도 2000년 이래로 이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하고 제도적으로 한국의 선거제도가 여성의 정치참여에 

불리하다는 주장이 담긴 연구도 있었다. 외국의 할당제를 소개하면서 한국에서의 할당제 

적용 가능성을 연구한 논문도 있다(김원홍·김은경 1998; 김원홍·김민정·이현출·김은

경 2001; 이현우 2002). 연구와 더불어 실제 정치에서도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

표정당명부에 여성할당이 입법화되면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지방선

거에서는 이미 2002년 도의회에서, 2006년 기초의회에서 비례대표에 여성할당이 입법화되

어서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의 숫자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할당제에 힘입어 여성국회의원

은 16대 국회에서 6%였던 것이 17대 국회에서는 13%로 급증하였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

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 할당제 도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

다. 여전히 할당제에 대한 비판은 남아 있지만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는 사회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합의가 존재하고 있고 또한 이를 이루기 위

해 가장 효과적인 정치제도는 할당제라는 데에도 역시 학자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은 존재

하지 않는다. 여성정치연구는 실질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적 의견 수렴

을 이끌어냈고 국회에서 할당제가 통과되는데에 외부적인 압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여성국회의원의 숫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와 할당

제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질문

은 여전히 남아 있다. 즉 여성국회의원의 숫자가 더 증가해야 할까? 어느 정도까지 증가해

야할까? 아니면 보다 근본적으로 왜 여성의 정치참여는 확대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

한 몇 가지 답을 기존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UN 1992, XII-XVI). 첫 번째는 민주주의 혹

은 평등을 위해서다. 여성들이 적어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정치

에도 참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권력의 지위에서 제외되

는 사회에 진정한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주장은 정당성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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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성의 과소대표는 심각한 민주적 정당성의 훼손이다. 왜냐하면 여성이 과소대표되

는 사회에서는 선출 대표와 그들의 위임자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는 이익의 차지 때문이다. 정치참여는 이익을 표출하고 이익을 옹호하는 절차다. 여성에게 

남성과 다른 사회적 역할과 기능,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고 지키기 위해서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네 번째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다. 여성들이 정치의 장에서 어느 

정도 활동하면 정치가 바뀐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정치에 들어감으로써 정치영역의 주제 

자체가 확대되는데 보육이나 성성, 혹은 가족계획 등과 같이 이전에는 정치의 주제가 아니

었던 영역이 정치의 주제가 되었다. 마지막 주장은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이다. 국가성장을 

위해서 국가들은 자신들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여성들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

고 있고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활용가능한 상당한 인력을 사

장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주장은 여성과 남성이 다른 이익과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

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아직까지 명확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다. 

여성과 남성은 정말 서로 다른 이익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정치적 지향이 다른가? 국회에 

여성이 많아지면 정말로 정치가 달라질까? 이러한 것이 이 논문의 연구 질문이다.

여성과 남성이 다른 정치적 지향을 가졌는가 하는 질문이 단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주장의 근거로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질문에 답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근본적

으로 더 오래된 질문, 즉 여성은 남성과 다른가에 대한 일단의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

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기 이전에는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

다는 것을 사회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여성운동이 이 문제의 부당함을 제기하였고 2기 

여성운동에서는 특히 여성도 남성과 똑같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남녀가 다르다면 그것

은 원래부터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다르게 교육받아서, 다르게 사회화되어서 달라지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오히려 여성과 남성은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남성주의자들과는 달리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역시 남성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주의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여성과 

남성이 본질적으로 다른지, 현실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정말 사회화 혹은 문화 때문인

지 증명할 길이 없다. 역사시대 이래로 문화의 개입 없이 인간 원래의 모습을 찾는 것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해 보인다.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는 본질에 대한 논의보다는 현 시점

에서 남녀가 다른지 같은지를 연구해봄으로써 이를 사회적 해석하는 일이 우리의 과제인

지도 모르겠다. 이런 점에서 여성과 남성이 정치적 관심사가 다른지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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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연구로 보인다. 국회에서 여성들이 남성과 다른 정책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각각의 본성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답해주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여성국회의원과 남성국회의원이 같은지 다른지를 답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에 답

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거나 혹은 반박

할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남녀국회의원의 정책 지향에 대한 질문은 다른 질문으로 연결된다. 즉 남녀 국회의원의 

정책지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국회에서 소수이면 사실상 그들의 차이점은 드러

나기 어렵다. 왜냐하면 소수의 여성들은 ‘명목상의 여성’(token women)에 지나지 않으므

로 남성문화에 압도당해 자신들의 진정한 속성을 드러내면서 정책활동하기보다는 전형

적인 남성의원과 별 차이 없이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이다(Jaquette 1997). 그래서 여성국회

의원의 숫자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Caiazza 2004; Talyor-

Robinson and Heath 2003). 연구자들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속성을 드러내면서 의정활동

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성의원의 비율을 임계수치(critical mass)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이 임계수치를 30%로 생각하고 있다.1) 이 비율에 이르기 전까지 여성의원들

은 국회를 바꿀 만큼 혹은 여성의 이익을 국회에서 실현할 수 있을 만큼 자신들이 힘이 있

다고 느끼지 못한다. 자신들이 남성과 다르게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심하게 비난 받을 수

도 있고 그렇게 되면 남성 동료들에게 배제되어서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가 어렵

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두 번째 질문은 여성국회의

원 비율이 증가되면 여성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있어서의 태도를 바꾸는가 하는 것이

다. 

한국에서도 연구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 국회의 경우 여성 할당제가 

17대 국회(2004~2008)부터 적용되었고 이것은 여성국회의원 수를 증가시켰다. 16대 국회

까지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6%에 그쳤다. 그러나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3%의 여성의

원이 당선되어서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고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3.7%가 되었다. 따

라서 16대 국회의원선거와 17대 국회의원선거는 여성의원의 급증이 국회에서 여성의원들

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연구 대상이 된다. 두 국회를 연구하면 다음의 

질문에 대해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여성의원들이 남성의원들과 다른 정책우선

순위를 보이는지 하는 것과 둘째, 16대에서 17대로 오면서 여성의원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

  1) 켄터는 임계수치를 15%라고 하였다(Kanter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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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의정활동이 달라지는지 하는 것이다. 여성의원의 비율이 아직 30%에는 도달하지 않

았지만 시론적으로 6%에서 13%로의 증가만으로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한 사회에서 성평등이 보장된다는 것은 여성의 관심사와 이익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여성의 관심사와 이익이 어떻게 표출되게 할 것인가? 여성의원이 여성의 

이익을 표출하는가? 여성의원이 국회에서 여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성 의원들과는 다른 

정책지향을 보이는가? 등의 질문을 할 수 있다. 여성정치연구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정치

적 대표의 ‘누구’와 ‘무엇’의 관계를 연구했다. 기술적인 대표(descriptive representation)는 

‘누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누가’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반면 본질적 대

표(substantive representation)는 ‘무엇을’ 대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결론을 내놓았다. 하나는 여성들은 확실히 남성과는 다른 정책

우선순위를 보여주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의원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여성의원들

이 의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의 하원과 주의회에서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들이 남

성보다도 자유주의적(liberal)이었다는 연구가 있다(Clark 1998). 또한 미국 주의회에서

는 여성의원들은 자신들을 여성의 대표로 생각하고 있었다(Dodson et al. 1995; Reingold 

1992). 케쟈(Caiazza 2004)는 여성의원의 의회 내 비율과 친여성정책의 발전을 미국의회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원의 의회내 비율이 친여성정책의 발전에 영

향을 미치는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보았다. 먼저 친여성적인 정당이 의회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이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가 의회내에서의 여성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여성들이 의회에 많다는 점이 친여성정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다. 그래서 공화당 여성들도 친여성정책발전에 중요시했고 행정부 내의 여성들도 중요

한 역할을 했지만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민주당이 의회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여성의원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정책결정에서의 젠더 차이는 남녀의 사회화과정과 생애 경험의 차이에서 온다. 여

성들은 여성의 권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남성들이 전통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기업이나 국방, 외교문제보다는 어린이, 가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제 즉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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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회복지 그리고 환경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Saint-Germain 1989). 미국 

주의회 내 여성의원들의 영향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한 연구가 있

는데, 토마스와 웰치는 여성의원들은 남성보다도 여성, 어린이, 가족과 관련된 주제에 관

심이 많고 의정활동에서 젠더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분야라고 주장했다(Thomas 

and Welch 2001). 핀란드 의회에서는 여성의원들이 여성 문제, 사회, 문화, 교육 정책에 관

한 법안을 많이 제안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의원들은 경제문제 혹은 에너지 정책에 

관한 법안을 많이 제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inkkonen and Haavio-Mannila 1981).

스웨덴에 관한 연구도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낳았다. 즉 남녀의원

들의 의정활동을 비교해 보면 여성의원들은 여성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고 있었다

(Carroll 2001; Dodson et al. 1995; Thomas 1994). 웨그너루드는 1985~1994년 사이의 스웨

덴 의정활동을 살펴보면서 여성의원의 증가가 특히 세 부분에서 정책의 내용을 바꾸었다

는 것을 밝혀냈다. 그 세 부분은 평등, 가족정책 그리고 사회정책 분야였다. 그녀의 결론은 

“여성의 의회 참여는 정치 아젠다의 무게 중심을 바꾸는 일을 했다. 즉 여성정치인의 증가

와 더불어 여성의 영역이 의회의 중심 의제가 되었다(Wängnerud 1998, 178)”는 것이다. 오

스칼슨과 웨그너루드는 젠더와 정치적 이해와 정책우선순위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여성은 자신들의 정책우선순위에 돌봄 즉 사회정책이나 가족정책, 의료정

책, 노인 돌보기 등과 같은 정책을 최상위에 두었고 남성정치인들은 경제에 높은 우선순위

를 두었다(Oskarsson and Wängnerud 1995).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관한 연구에서도 경험

적으로 여성의원이 남성의원과 다르게 의정활동을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Jones 1997).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 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덜 발전된 

국가에서도 남녀 의원 사이의 젠더 차이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여성의 정책정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성들 스스로 자신들이 의회 내에서 

충분히 많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이해를 분명하게 드러내기는 어렵다. 여성들이 

소수일 때 이들은 다수에 대항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여성의

원의 숫자가 증가하면(기술적 대표 descriptive representation), 성에 기초한 차이(본질적

인 대표 substantive representation)가 보다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학자들은 임계수치(a 

critical mass)가 여성잇슈를 의회에서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Vega 

and Firestone 1995; Thomas 1994). 이러한 주장은 여성들이 의회에서 많아져서 어느 수준

을 넘게 되면 여성들은 더 이상 ‘명목상의 여성’(token women)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신

들의 관심사를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자신 있게 된다는 전제로부터 나온다. 켄터(1977)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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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최소한 15%가 되는 조직이 될 때가지 여성들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했

다.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자신의 관심사는 나타내지 못한 채 남성중심의 문화에 

동화된다는 것이다. 노르웨이의 사례를 통해서 비스티지엔스키(Bystydzienski 1992, 18)

는 많은 수의 여성들이 공공정치에 뛰어들기까지 여성잇슈, 여성이익, 여성가치, 여성관점

은 정책결정과 정치 담론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낮

은 한 젠더의 정치적 중요성과 그 가치는 발현되지 못한다고 했다. 이는 여성이 의회에서 

소수일 때 남성의 규범과 이익은 의회의정활동 환경의 톤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

성의원들은 남성동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에 맞추어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

하여 행동하게 된다. 여성의원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 의회의 문화와 규범은 바뀌게 되고 

입법은 모두 사회의 여성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1970년대와 1980년

대에 의회 여성의 비율이 30%에 이르게 됨에 따라 무엇보다도 의회의 규범과 문화가 여성

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오늘날 여성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바라는 것, 요구는 소수

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스웨덴 사회의 일종의 규범이 되었다. 그 결과 남녀의원들은 성평등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젠더에 민감하게 그리고 젠더관점을 수용하면서 접근하게 되었다. 

유럽 및 미국의회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미 남녀의원들의 젠더 차이 그리고 여성의원 수

의 증가에 따른 여성이익의 활성화 등이 규범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많이 증명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연구는 사실상 시작단계이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남녀 국회의원

의 차이를 연구한 것으로서는 시의회에서의 남녀의원을 비교한 것이 있다. 손봉숙과 조기

숙의 연구로서(손봉숙·조기숙 1995) 설문조사를 통하여 남녀 시의원의 의정활동과 그 스

타일을 비교하였다. 이 책의 3장에서 저자들은 1991~1995년 사이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

동을 비교하면서 여성의원들의 정치적 지향과 그들의 의정활동 스타일을 남성의원과 비

교하였다. 김민정은 여성정치인에 대한 기존의 가설들을 한국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

면서 검증하려고 시도하였다(김민정 2003). 그의 연구는 기존의 집합데이터와 2차자료를 

사용하여 남녀시의원들의 차이를 규명하려고 하였는데 특히 여성의원들은 남성의원과는 

달리 정치권력의 개념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며 정치의 장에서 남성과 다르게 행

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의원의 비율이 13%로 증가한 17대 국회에 관하여 여러 가지 연구들이 발표되었는

데,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여 늘어난 여성의원들이 국회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보

여준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 김형준은 “17대 국회여성의원의 입법활동과 여성정치발전”

(2005)이라는 논문에서 여성의원들의 성실성, 입법능력, 그리고 친여성성을 경험적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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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김원홍·김은경·이현출(2005)은 “여성의원이 의회를 변화시키는가”라는 논문

에서 여성의원들은 남성의원보다 자유로우며 의회/정책입안자 유형의 활동, 정당/시민단

체 충성모델의 활동을 전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2) 또한 여성의원은 사회 양극

화 해소, 여성문제, 노동문제,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남성의원은 경제성장, 

외교관계, 안보 및 통상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 중 상당부분은 여성의원들만을 연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원홍의 2007년 

연구에서는 17대 국회에서의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만을 연구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남

녀 의원을 같이 연구하여 남녀의원의 성차를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16대와 17대를 비교분

석하여서 16대에서 17대로 오면서 여성의원 숫자의 변화는 여성의원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하나는 16대·17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분석하여서 법안의 내용과 발의자의 성이 연관관계가 있나 살펴볼 것이다. 

즉 여성이 많이 발의하는 법안과 남성이 많이 발의하는 법안에서 차이가 있는지 혹은 법안 

발의 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김원홍 외(2007)의 연

구에서는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발의자의 성, 발의자의 선수, 발의자 

소속 정당, 발의자의 나이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치는 발의자의 

변인은 선수, 나이가 중요하며 발의자가 소속된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특성도 법안 발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법안 발의자의 

선거구를 포함시켰는데 지역구 출신의 의원은 지역의 이익과 관련된 법안을 많이 발의하

고 비례대표는 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측하였기 때문이다. 

김원홍 외(2007)의 연구에서는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모두 7개의 범주로 나누었는데 경

  2) 시어링(1994)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타입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입법자유형으로 
자기 자신을 국민의 대표로 여기고 이 의무에 충실한 유형이다. 두 번째는 정당과 시민단체 충성
형으로서 의원이 자신의 정당이나 혹은 시민단체의 정치적 입장을 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유
형이다. 세 번째는 정치인유형으로서 자신의 선거구에 강한 기반을 가지고 활동하는 유형으로
서 다음 선거에 자신의 선거구에서 쉽게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활동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정당내 지위추구형으로서 정당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추구하는 유
형이다. 마지막 유형은 자신의 선거구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생각하고 활
동하는 유형이다. 김원홍 외의 연구(2005)에서는 한국 여성의원들을 설문조사하여서 자신을 무
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한국 여성의원들은 정당 및 시민단체 충성형에 가깝다고 평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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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성장, 양극화 해소정책, 외교/안보/통상 정책, 사회 복지정책, 여성/노동 정책, 교육 그

리고 기타가 그것이다. 존스의 아르헨티나 연구에서는 법안의 내용을 여성의 권리, 양육 

및 가족, 공중 보건, 교육, 환경 그리고 기타로 나누었는데 그는 이러한 분류를 여성이 특

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나누었다(Jones 1997). 온두라스에 관한 한 연구

(Taylor-Robinson and Heath 2003)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 인권문제가 심각하기 때

문에 인권을 별도의 한 범주로 포함시켰다. 이렇게 법안의 내용은 해당 국가의 사회적 특

징을 반영하여 범주화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법안의 내용을 김원홍 외의 연구

(2007)와 유사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분류하였다. 김원홍 외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권리

를 한 범주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원들이 여성의 권리관련 법안을 얼

마나 입법하는지 그리고 여성의원수의 변화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를 한 범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가족 및 양육, 공중 보건, 교육,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인권을 하나의 범주로 묶었고 환경정책, 재분배 정책, 경제개발, 외교 및 국제통

상 그리고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하여 16대에 발의된 법안 1,646건을, 17대에 발의된 5,727건을 모두 대상으로 하

여 법안 발의자 변인을 독립 변인으로, 법안 내용을 종속 변인으로 분석하여 법안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여성의원 수의 변화가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분석하였다. 

III. 한국 여성의 정치적 지위

한국은 36년의 일본지배, 3년의 미군정, 그리고 6·25 전쟁과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힘든 

근대 민족국가 설립과 근대화과정을 거쳐 왔다. 이 과정에서 외국에 의한 지배와 군사정권

의 경험은 전통적인 관습의 잔재를 강화시켰다. 일본 식민지 지배과정에서 일본은 사회적 

남녀불평등 구조를 폐지하지 않았고 군사정권은 군대 중심의 문화를 강화하면서 남녀 불

평등적인 구조를 그대로 유지 혹은 강화하였다. 그래서 근대국가 성립 및 근대화 과정에

서는 남녀의 불평등적인 구조 및 남녀에 대한 불평등한 사회적 통념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육아 및 가사 노동으로 철저하게 제한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기까

지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은 극히 드물었고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사회 통념으로 받

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여성은 정치에서 피치자였을 뿐이었다. 1980년대 이래로 경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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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

하기 시작하면서, 또한 정치의 민주화와 더불어 사회적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여성들에게 

부여된 폐쇄적인 역할에 도전하는 여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여

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요구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에 이르는 20여 년의 기간 동안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은 여성들이 4배 증가하였고 1990년

대 이후에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07년 남성 대비 여성의 고등교육 수혜비율은 

61%에 이르고 있다. 경제적 활동 면에서도 여성의 사회 참여는 급증하였는데 1994년 41%

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한데 비해서 2010년에는 50%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

하고 있다. 이렇게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 여성

의 사회참여가 가장 발달된 북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은 80%가 넘고 고등교육 수

혜율에 있어서도 남성과 거의 차이가 없고 분야에 따라서 여성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 것

을 볼 때 한국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는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더 발전해야 한다(Kim 

2008).

발전이 특히 필요한 분야는 정치 분야이다. 교육수혜나 경제활동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참여를 보이고 있다. <표 1>에서 보면 1948년 제헌 국회에서 여성의원은 1명

이어서 0.5%였는데 16대인 2000년에는 6%였다가 2008년 18대 국회에서는 13.7%로 증가

하여 다른 분야에 비해 현저히 느리며 낮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1>에서 보면 여성의원의 숫자가 천천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는 별다른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물론 1970년대에 갑자기 증가한 적은 있다. 1971년 

2.45%에 그쳤던 여성의원 비율은 1973년 5.48%로 갑자기 두 배로 증가하였다. 이후 다시 

1980년대에 들어 2%대로 낮아졌다.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이유는 1970년대의 군사정부에

서 선거제도를 소선거구다수대표제에서 혼합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혼합식 제도는 2

명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도와 전국구 제도의 혼합이었다. 전국구 제도는 중선거구제

에서 얻은 각 정당의 표를 다시 전국구에서 비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제1당에게 다시 한 

번 의석을 배분하여 제1당이 의회에서 안정된 다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의 군사정권은 이 전국구에 친정부적인 엘리트를 공천하였는데 여기에 여성교수 혹은 전

문직 여성들과 같은 엘리트 혹은 여성단체 대표 등을 공천하였다(김운태 1999, 618-621). 

이러한 여성들은 전형적인 ‘명목상의 여성’들로서 생물학적인 성으로는 여성이지만 여성

의 이익을 대표하거나 여성들의 목소리를 의회에 반영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

니라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군사정권의 정당화도구로 사용되었다. 여성의 수는 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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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여성의 세력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정치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정치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는 보다 개방적

이 되었다. 2000년 15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선거제도가 개정되면서 비례대표 정당명부의 

30%를 여성후보에게 할당하도록 규정하였다. 2004년에는 다시 선거제도를 개정하면서 

비례대표 정당명부에 여성후보를 50% 공천하도록 강제하고, 지역구에 30%를 할당하도

록 권고하였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몇몇 정당은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없는 남

녀교호순번제를 적용하여 정당명부를 작성하여 여성을 보다 많이 당선시키는데 기여하였

다. 그래서 여성의원은 2000년 6%에서 2004년 13.04%, 그리고 2008년에는 13.7%로 증가

하게 되었다. 

<표 1> 국회에서의 남녀 국회의원의 숫자 변화

연도
소선거구 중선거구

비례대표

(혹은 전국구) 전체 여성

비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여성 남성 전체

1948
1950
1954
1958
1960
1963
1967
1971
1973
1978
1981
1985
1988
1992
1996
2000
2004
2008

199
208
202
230
232
130
130
153
 
 
 
 

224
236
251
222
233
231

1
2
1
3
1
1
1
0
 
 
 
 
0
1
2
5
10
14

 
 
 
 
 
 
 
 

144
153
183
182
 
 
 
 
 
 

 
 
 
 
 
 
 
 
2
1
1
2
 
 
 
 
 
 

 
 
 
 
 
43
42
46
63
70
84
86
69
55
39
35
27
27

 
 
 
 
 
1
2
5
10
7
8
6
6
7
7
11
29
27

1
2
1
3
1
2
3
5
12
8
9
8
6
8
9
16
39
41

199
208
202
230
232
173
172
199
207
223
267
268
293
291
290
247
260
258

200
210
203
233
233
175
175
204
219
231
276
276
299
299
299
263
299
299

0.50
0.95
0.49
1.29
0.43
1.14
1.71
2.45
5.48
3.46
3.26
2.90
2.01
2.68
3.01
6.08
13.04
13.7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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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을 규정한 공직 선거법의 개정은 신인 여성정치인들에게 선거에 출마하도록 격

려한 셈이다. 그래서 할당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구 부분에도 이전보다 보다 많은 여성들이 

출마하였다. 이전에는 가족의 반대, 패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원의 부족 등으로 망설

였던 여성들이 우호적인 정치 환경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출마하였다. 1990년대 이전에는 

여성정치인의 풀 자체가 너무 적었다. 당연히 출마하는 여성들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그

러나 2000년의 선거법 개정 이후 여성정치인들의 수적인 증가는 두드러졌고 정당의 공천

을 받는 여성들도 증가하였다. 1988년 출마여성의 비율은 2.69%였는데 2004년 5.6%를 거

쳐서 2008년에는 16.5%에 이르게 되었다.

정당명부에는 보다 쉽게 여성을 배치시킬 수 있지만 지역구 공천에는 어려움이 따라서 

지역구에 여성을 공천하는 것은 법의 권고를 따르지 못하였다. 더구나 17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는 정당 내 공천이 상향식 공천제로서 경선이 일부 도입되어 당내 지지기반이 취약한 

여성예비후보들이 공천받지 못하였고 정당에서도 이미 오랫동안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지역구에서 인지도를 가진 남성후보를 제치고 당선가능성이 낮은 여성후보를 공천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부득이 여성을 공천할 경우에는 당선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공천을 하였

고 그러다보니 자연히 여성후보의 비율은 높아졌고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여성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부분은 할당이 효과를 발휘하여 상당히 성공적이었

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에서 중요 정당들은 여성을 50%에 공천하였

고 실제로 당선된 여성들은 남성보다 2명이 많은 29명이 당선되었다.

<표 2>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여성후보의 비율(지역구)

전체 남성 여성 여성비율

1988
1992
1996
2000
2004
2008

1,040
1,052
1,389
1,040
1,175
1,301

1,012
1,031
1,367
1,007
1,109
1,086

  28
  21
  22
  33
  66
215

  2.69
  1.99
  1.58
  3.10
  5.60
16.5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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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16대·17대 국회에서 남녀의원의 정책우선순위 분석

1. 16대 국회

이 연구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견된 남녀의원들의 정책우선순위 차이를 한국 의

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가지고 검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이 연구는 여성들이 

남성과는 다른 정책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면 의정활동, 즉 법안 발의와 같은 활동에서 

그것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여성들이 의회 내에서 소수라고 느

끼고 있을  때에는 자신들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워서 자신들이 의회 내에서 

어느 정도의 숫자에 이르기까지는 남성과 특별하게 다른 정책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원이 소수였던(6%) 16대 국회와 상대적으로 여성

의원의 숫자가 증가한(13%) 17대를 비교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16대와 17대에 각각 남녀

의원들의 정책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16대와 17대 여성의원들의 의정활

동의 변화를 비교해보았다.  

16대에는 모두 1,646법안이 발의되었고 이 중에 256법안만이 통과되고 입법화되어 

17.6%의 통과율을 보였다. 발의된 법안 중에서 여성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113개 

(6.3%)법안이었고 남성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533개(93.7%) 법안이었다. 이를 남녀 의원

비율을 기준하여 살펴보면 의원 1인당 발의법안은 여성의원이 약간 많은 편이다. 각 여성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7개의 법안을 발의한 반면 남성의원은 1인당 6.2개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과된 법안을 비교해 보면 여성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단지 10%

정도의 법안이 통과되었고 남성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에서는 15.7%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래서 1인당 법안발의 건수로 보았을 때는 여성의원이 남성의원에 앞서지만 통과한 법안

으로 보았을 때 통과한 법안발의 건수는 남성의원이 여성의원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원들은 1인당 법안 발의 활동은 많이 하지만 남성의원에 비해서는 그 의미가 좀 낮

은 것이다. 그 이유는 여성의원들은 선수가 낮고 정당 내에서의 위치도 낮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는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표 4>에서 선수를 통제하여서 초선의원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통과된 법안의 비율을 살펴보니 여성의원의 경우에는 12.98%, 남성의원의 경

우에는 16.08%이다. 선수를 통제하였을 때에도 남성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는 비율

이 약간 높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여성의원의 법안 발의는 남성의원에 뒤지지 않고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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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더 많이 법안을 발의하지만 아직까지는 통과되는 비율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에 뒤떨어

진다. 

두 번째는 법안의 내용이다. ‘기타’ 범주를 제외하고 여성의원들은 ‘복지, 사회 보장, 그

리고 인권’ 범주의 법안을 많이 발의하였다. 반면 남성의원은 ‘복지, 사회 보장, 그리고 인

권 그리고 경제개발’ 범주의 법안을 많이 발의하였다. 남녀의원 간 법안 발의 내용에 있어

서 분명한 차이를 읽을 수 있다. 여성들은 외교정책, 국제통상 분야에서는 단 한 건의 법안

도 발의하지 않았고 양극화해소 및 경제개발 분야에서도 발의한 법안은 몇 건 되지 않았

다. 반면 남성의원의 경우에는 가족 및 자녀 양육, 여성의 권리, 양극화 해소정책 분야가 낮

은 비율을 보인다. 여성의원이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여성의 권리, 가족 및 자녀 양

육, 공중 보건, 교육, 복지 분야이다. 이것은 여성이 보다 정치에 많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제기되는 ‘여성의원이 여성의 권리 및 여성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서 여성

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자료가 될 것이다. 실

제로 한국 16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은 남성의원들이 덜 관심을 두는 여성적 관심 분야에서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었다. 여성의 비율이 의회 내에서 여전히 소수였지만 여성들은 이

미 남성과 다른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서 종속 변인은 법안의 내용이 될 것이고 독립변인은 법안의 제안자인데 그 

법안 제안자의 성, 소속정당, 선수, 나이, 그리고 지역구/비례대표다. 이 분석의 결과 발의

자의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 요인과 발의자의 성이 발의 법안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표 3> 법안발의자의 성과 법안의 운명(16대 국회)

통과 폐기 철회 반대 전체

남성의원

여성의원

241 (15.7%)
12 (10.6%)

1,257 (81.9%)
95 (84%)

33
6

2
0

1,533
   113

전체 253 1,352 39 2 1,646

<표 4> 남녀초선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16대 국회)

통과된 법안 수와 비율 초선이 발의한 법안수

여성의원

남성의원

  10 (12.98%) 
128 (16.08%) 

  77
796

전체 138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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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발의자의 성별에 따른 법안 발의 내용(16대 국회)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여성의 권리
법안수

% of 여성의 권리
% of 성별 전체 발의수

3
37.5%
0.2%

5
62.5%
4.4%

8
100.0%
0.5%

가족 및 자녀양육
법안수

% of 가족 및 자녀양육
% of 성별 전체 발의수

26
86.7%
1.7%

4
13.3%
3.5%

30
100.0%
1.8%

공중 보건
법안수

% of 공중 보건
% of 성별 전체 발의수

136
91.3%
8.9%

13
8.7%
11.5%

149
100.0%
9.0%

교육

법안수

% of 교육
% of 성별 전체 발의수

59
89.4%
3.8%

7
10.6%
6.2%

66
100.0%
4.0%

사회복지, 사회보장, 
인권

법안수

% of 사회복지, 사회보장, 인권
% of 성별 전체 발의수

320
89.1%
20.9%

39
10.9%
34.5%

359
100.0%
21.8%

환경

법안수

% of 환경
% of 성별 전체 발의수

150
96.2%
9.8%

5
3.8%
5.3%

155
100.0%
9.5%

양극화해소

법안수

% of 극화해소
% of 성별 전체 발의수

35
97.2%
2.3%

1
2.8%
.9%

36
100.0%
2.2%

경제개발

법안수

% of 경제개발
% of 성별 전체 발의수

221
96.5%
14.4%

8
3.5%
7.1%

229
100.0%
13.9%

외교정책 및 
국제통상

법안수

% of 외교정책 및 국제통상
% of 성별 전체 발의수

32
100.0%

2.1%

0
0.0%
0.0%

32
100.0%
1.9%

기타

법안수

% of 기타
% of 성별 전체 발의수

552
94.8%
36.0%

30
5.2%
26.5%

582
100.0%
35.3%

전체 1,534 1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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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법안 발의 내용의 결정요인 (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beta

(상수)
소속정당

나이

선수

지역구/비례대표
성

8.700
 .000
-.098
 .093
-.731
-.741

.426

.071

.082

.073

.190

.270

.000
-.032
.033
-.105
-.072

20.432
-.003
-1.197
1.277

-3.857*
-2.738*

.000**

.998**

.232**

.202**

.000**

.006**

종속변인: 법안의 내용3)

* > 2.0(절대값)
** < .001

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의 경우와 비례대표로서 선출된 의원의 경우

에는 분명히 다른 정책지향을 보인다는 것과 의원의 성이 서로 다른 정책지향을 보인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 결과를 통해서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자신들의 충원통로에 구

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변인은 발의자의 성이다. 위에서도 보았듯이 남성과 여

성은 정책우선순위가 확실히 다르다고 할 수 있고 다른 어떠한 변인보다도, 즉 선수나 소

속 정당, 혹은 나이보다도 성이 정책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흔히 정당

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의원들의 법안 발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으나 경험

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았을 때 정당 간의 차이는 미미하고 성적인 변수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17대 국회

17대 국회에서는 5,749법안이 발의되었고 단지 12.2%만이 통과되어 입법화되었다. 통

과된 법안 가운데 여성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1,089(19.1%)건이었고 남성의원이 발의

  3) 법안의 내용은 <표 5>에서 보이듯이 모두 10개로 되어 있다. 이 모두를 종속변인으로 코딩하기
에 어려움이 있어서 법안의 내용을 두 개로 묶어서 코딩하였다. 즉 여성의원들이 많이 하는 법안
(여성의 권리, 가족 및 자녀 양육, 사회복지 관련 정책)과 그렇지 않은 법안(나머지 7개 영역)으로 
이분화하여 코딩하였다. 따라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나온 지역구/비례대표 변인과 성 변인
이 여성관련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낮은 변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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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안은 4,636(80.9%)건이었다. 각 성별 의원 1인당 발의 법안은 여성의원이 남성의원보

다 많았다. 여성의원 1인당 평균 27.9건의 법안을 발의한 반면 남성의원의 경우 1인당 17.8

건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16대 국회에서는 여성의원 1인당 7개, 남성의원 1인당 6.2개의 법

안을 발의했는데 17대 국회에서는 16대 국회에 비하여 여성의원의 경우에는 4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남성의원의 경우에는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남녀를 불문하고 17대에는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었다. 17대 국회는 특히 초선의원이 많이 당선되었고 정치개혁에 

대한 열의가 높았기 때문에 많은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17대 때에는 

16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법안 발의에 있어서는 남성의원보다 여성의원이 많이 하고 있

다. 또한 여성의원의 비율이 6%에서 13%로 두 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원은 국회 내

에서 보다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안 통과율은 여전히 매우 낮다. 16대에는 15.3%의 통과율을 보인 것에 비해서 

17대에는 12.2%밖에 통과되지 않았다. 많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표결까지 간 법안도 많

지가 않고 80% 이상의 법안들은 폐기되었다. 이것은 각종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함에 따라서 의원들이 발의 건수만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여 이러한 결과

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부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들이 많은 법안

을 발의하다 보니 자연히 통과된 법안 수는 16대에 비해서 3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다. 

남녀의원별로 통과비율을 비교해 보면 남성의원의 경우에는 12.8%의 통과율을 보인데 비

해서 여성의 경우에는 9.3%밖에 되지 않아서 여성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확실히 그 통과

율이 낮았다. 발의자의 선수라는 변수를 통제하고 보아도 16대와 마찬가지로 초선 남녀 

<표 7> 법안발의자의 성과 법안의 운명(17대국회)

통과 폐기 철회 반대 전체

남성의원

여성의원

595 (12.8%)  
101 (9.3%)

3,707 (80.0%)
   973 (89.4%)

334
  80

2
0

4,638
1,089

전체 696 (12.2%) 4,680 (81.7%) 414 2 5,727

<표 8> 남녀초선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17대 국회)

통과된 법안수와 그 비율 발의된 법안수

여성의원

남성의원

  96 (9.45%) 
447 (13.2%) 

1,015
3,374

전체 543 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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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발의자의 성별에 따른 법안 발의 내용(17대 국회)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여성의 권리
법안수

% of 여성의 권리
% of 성별 전체 발의수

24
40.0%
0.5%

36
60%
3.2%

60
100.0%
1.0%

가족 및 자녀양육
법안수

% of 가족 및 자녀양육
% of 성별 전체 발의수

68
47.9%
1.5%

74
52.1%
6.7%

142
100.0%
2.5%

공중 보건
법안수

% of 공중 보건
% of 성별 전체 발의수

330
67.8%
7.1%

157
32.2%
14.2%

487
100.0%
8.5%

교육

법안수

% of 교육
% of 성별 전체 발의수

192
72.5%
4.1%

73
27.5%
6.6%

265
100.0%
4.6%

사회복지, 
사회보장, 인권

법안수

% of 사회복지, 사회보장, 인권
% of 성별 전체 발의수

719
73.7%
15.5%

256
26.2%
23.2%

975
100.0%
17.0%

환경

법안수

% of 환경
% of 성별 전체 발의수

373
94.2%
8.0%

23
5.8%
2.1%

396
100.0%
6.9%

양극화 해소
법안수

% of 양극화해소
% of 성별 전체 발의수

97
85.1%
2.1%

17
2.6%
1.5%

114
100.0%
2.0%

경제개발

법안수

% of 경제개발
% of 성별 전체 발의수

549
85.2%
11.8%

95
14.7%
8.65%

644
100.0%
11.2%

외교정책 및 
국제통상

법안수

% of 외교정책 및 국제통상
% of 성별 전체 발의수

110
85.9%
2.4%

18
1.4%
1.6%

128
100.0%
2.2%

기타

법안수

% of 기타
% of 성별 전체 발의수

2,174
86.5%
46.9%

340
13.5%
30.96%

2,514
100.0%
43.9%

전체 4,636 1,089 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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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은 남성의원의 경우에는 평균보다 높은 13.2%를 보인 반

면 여성초선의원의 경우에는 9.45%에 그쳐서 여성의원 평균통과율과 유사하였다. 

다음으로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여성의원들은 ‘공중보건’ 분야와 ‘복지, 사

회보장, 인권’ 분야의 법안을 많이 발의한 반면 남성의원들은 ‘복지’와 주로 행정개혁이 포

함되어 있는 ‘기타’ 분야를 많이 발의하였다. 여기에서도 역시 남녀 의원 간의 발의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의원은 16대 국회와

는 달리 전 분야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었다. 16대 국회에서 발의가 하나도 없었던 외교

정책 분야에서도 18건의 법안이 여성의원에 의해서 발의되었고 양극화해소정책 분야에

서도 17건의 법안을 발의되면서 전 분야에서 골고루 법안이 발의되었다. 특히 법안 발의

가 많았던 분야는 여성권리, 가족 및 양육, 공중 보건, 교육, 복지로 국회 내 여성의 비율인 

13%를 훨씬 상회하여 법안을 발의하고 있어서 여성의원의 활약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

다. 반면 남성의원의 경우에는 환경분야, 양극화해소정책, 경제개발정책, 외교정책 분야에

서 많은 법안을 발의하여 남녀 의원들 사이에는 분명히 그들이 선호하는, 혹은 관심이 많

은 분야가 다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입법활동에 있어서 남녀의원이 서로 다른 정책지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

여준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여성의원이 17대에 오면서 전 분야에서 고르게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16대에 3.5%의 법안 발의에 그쳤던 경제개발 분야에서도 14.7%

의 법안이 여성의원들에 의해서 발의되었다. 비록 비율은 낮지만 외교정책 및 국제통상정

책분야에서도 18건의 법안이 여성의원들에 의해서 발의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원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여성들이 의원으로 충원되었고 그래서 경제 분

야, 외교정책 분야 등 16대까지에는 여성전문가가 없었던 분야에도 여성전문가가 의원으

로 충원되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여성의원의 수적 증가는 여성의

원 내에서의 다양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성의원의 수적인 증가가 있기 이전에 여성의원

은 주로 시민사회에서 충원되었고 특히 여성단체로부터 충원되었다(오미연·김기정·김

민정 2005; 김민정 2009).4) 2004년 할당제의 도입과 더불어 정당들은 교수, 법조인, 의사, 

  4) 16대 국회에서는 9명의 의원이 의원되기 이전에 전문직 종사자였다(47%). 5명은 정치인이었
고 5명이 여성단체에서 충원되었다. 반면 17대 국회에서는 42명의 여성의원이 의원되기 이전 22
명의 여성의원이 전문직에 종사하였고(52%) 8명은 정치인, 9명은 여성단체 출신이었다(김민정 
2009). 여성의원 전체 숫자가 <표 1>과 차이가 나는 것은 <표 1>은 당선자의 숫자이고 여기에서
의 숫자는 승계 받은 여성의원까지 포함하여 각각의 국회에서 활동했던 모든 여성의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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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등과 같이 보다 다양한 전문직업군으로부터의 여성충원이 늘어나게 되었다. 

다양한 직업적 배경을 가진 여성의원들이 의회 내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이전까지는 여성

들이 한 번도 법안을 낸 적이 없는 분야에서도 여성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나오기 시작하였

다. 

마지막으로 법안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6대와 마찬가지로 

법안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법안 발의자의 선수, 소속정당, 나이,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 그리고 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16대와 마찬가지

로 17대에도 지역구/비례대표 변인과 발의자의 성이 법안내용 결정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왔다. 우리가 보고자 했던 발의자의 성이 법안 내용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16대·17대 국회 비교

여성의원의 숫자가 의회 내에서 일정비율에 이를 때까지 여성의원들은 ‘명목상의 여성’

에 지나지 않아 남성의원과 다른 관심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학자들은 지적하였다. 여성의

원들의 숫자가 적으면 여성의원들은 의회의 주류인 남성의원들에 동화되고 압도당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국회의 경우 이미 여성의원이 6%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0> 법안 발의 내용의 결정요인(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beta

(상수)
소속정당

나이

선수

지역구/비례대표
성

8.771
-.006
.152
.029
-.536
-1.014

.211

.040

.051

.058

.117

.123

-.002
.042
.007
-.086
-.145

41.624
-.160

3.003*
.495

-4.590*
-8.237*

.000

.873

.003

.621
.000**
.000**

종속변인: 법안의 내용
*>2.0(절대값)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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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도 여성의원들은 분명하게 남성의원과 다른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통과율에서는 남성의원들에 못 미쳤지만 법안발의에서도 남성의

원에 뒤지지 않았고 발의한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남성의원과 분명히 다른 정향을 보여

주었다. 여기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6%의 여성의원이 활동했던 16대 국회와 13%로 여

성의원이 증가했던 17대 국회에서 여성의원 수의 증가가 여성의원들의 활동에 영향을 주

는 지 살펴보았다. 

16대 국회에서는 6%의 여성의원이 6.8%의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17대 국회에서는 13%

의 여성들이 24.8%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즉 여성의원 1인당 법안 발의 건수에 있어서 16

대 7건에서 17대 27.9건으로 증가하였다. 여성수의 증가와 더불어 4배 정도 많은 법안을 

발휘할 만큼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였다. 두 번째로 16대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과 17대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비교해보면 17대의 경우 여성의원들은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법안을 발의하였다. 16대 발의 법안 내용에는 거의 없었던 양극화해소와 경제개발, 외교통

상정책에서도 17대에는 여성의원들이 상당수 발의하여 전체 여성의원이 발의한 법안 가

운데 이 세 분야의 발의법안이 17.8%에 이르렀다. 여성의원이 많아질수록 활발하게 법안

을 발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원

의 수가 많아지면 여성관심사 분야만 더욱 많이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원의 관심사

가 다양해지고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의 입법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여성적 관

점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UN이 1995년 이래로 성평등정책에서 강조하고 있

는 성주류화정책이 여성의원 수의 증가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한국 17대 국회는 보여주었

다.

세 번째는 여성의 관심분야에서의 여성의원들의 활동이다. 남녀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보면 여성의 권리에 관한 법안이 

16대에 5건에 그쳤는데 17대에 오면서 36건으로 늘어났다. 가족 및 자녀양육 분야의 경우

는 전체 여성발의 법안에서 차지하는 비율 면에 있어서 2배의 증가를 보이면서 많은 법안

이 발의되었다. 공중 보건 분야도 발의 건수도 많이 늘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

어났다. 이렇게 여성의원이 증가하면서 여성들은 여성의 관심분야에 보다 많은 법안을 발

의하면서 여성의 관심을 의회에서 의제화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법안 발

의에서 여성이라는 변수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16대 국회와 17대 국회를 비교해보면 여성

수의 증가에 따라서 발의자의 성변수가 법안 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다. <표 6>과 <표 10>에서 표준화 계수 베타 값이 성변수가 갖는 영향력을 나타낸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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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국회에서는(표 6)는 성변인의 베타값(절대값)이 0.072인데 비해서 지역구/비례대표 변

인은 0.105로 성변인보다 지역구/비례대표 변인이 더 영향력이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17대 국회에서는(표 10) 성변인의 베타값은 0.145인데 비해서 지역구/비례대표 변인의 값

은 0.086으로 나타났다. 즉 17대 국회에서는 지역구/비례대표 변인보다 성변인이 법안내

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여성의원수가 늘어난 17대 국회에서

는 법안 내용을 결정하는 다른 변인보다 여성변인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6

대와 17대의 베타값을 비교해보면 16대에는 0.072였는데 비해서 17대에는 0.145로 그 영

<표 11> 16대 17대 국회의 비교

여성의원 남성의원 전체

16대(A) 17대(B) 16대(A) 17대(B) 16대(C) 17대(D)

여성의 권리 5 
(4.4%)

36 
(3.2%)

3 
(0.2%)

24 
(0.5%)

8 60

가족 및 자녀양육 4 
(3.5%)

74 
(6.7%)

26 
(1.7%)

68 
(1.46%)

30 142

공중 보건 13 
(11.5%)

157 
(14.2%)

136 
(8.8%)

330 
(7.1%)

149 487

교육 7 
(6.2%)

73 
(6.6%)

59 
(3.8%)

192 
(4.1%)

66 265

사회복지, 
사회보장, 인권

39 
(34.5%)

256 
(23.3%)

320 
(20.9%)

719 
(15.5%)

359 975

환경 6 
(5.3%)

23 
(2.1%)

150 
(9.8%)

373 
(8.4)

156 396

양극화 해소 1 17 
(1.5%)

35 
(2.2%)

97 
(2.09)

36 114

경제개발 8 
(7.1%)

95 
(8.65%)

221 
(14.4%)

549 
(11.8%)

229 644

외교정책 및 
국제통상

0 18 
(1.6%)

32 
(2.1%)

110 
(2.37%)

32 128

기타 30 
(26.5%)

340 
(30.96%)

552 
(35.9%)

2,174 
(46.9%)

582 2514

전체 113 
(6.8%)

1,089 
(19.2%)

1,534 
(93.2%)

4,636 
(80.8%)

1,647 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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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발의자의 성이라는 변인이 

즉 여성의원이라는 요인이 법안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더욱 영향이 커지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국회의원들이 남성국회의원들과 의정활동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정책 우선순위를 보이는 지 알아보았다. 또한 16대와 17대를 비교하여서 여성의원의 증가

가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보았다. 확실히 16대 국회와 17대 국

회 모두에서 여성의원들은 남성의원들과 관심사가 달랐다는 것을 그들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법안 내용의 차이는 보다 근원적으로 여성의원

과 남성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치가 달랐다는 데로부터 기인할 수도 있다. 여성의원들은 여

성위원회(혹은 여성특별위원회),5) 혹은 보건복지위원회와 같은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의 위원회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18대 외교통상위원회에는 총 위원 28명 가운데 여

성의원은 2명에 지나지 않는다. 국방위원회 역시 17명의 위원 가운데 3명만이 여성의원이

다. 이렇게 배치된 상임위원회에 따라서 의원들은 법안 발의활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안 발의 내용에 있어서 젠더차이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남녀 간의 근본적인 차

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상임위 배치와 법안 발의 내용 분야는 다른 연구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상임위의 배치는 강제적이라기보

다 의원 각자의 선호가 어느 정도 반영되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치되는 것 자체가 

이미 남녀 간의 선호의 표시라고 할 수도 있다. 또한 상임위가 반드시 입법활동과 직결되

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연관관계는 있지만 자신이 배치되지 않은 상임위 관련 법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 배치가 반드시 의원들의 법안 내용과 직결된다

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여성과 남성은 의회 내 입법활동에 있어서 어느 정

도는 본질적으로 다른 정책우선순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여성의원수의 증가가 가져온 여성의원들의 변화도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5) 16대에는 국회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가 17대 국회로 오면서 상임위원회인 여성위원회가 
바뀌었다. 16대의 국회여성특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로서 상임위원회와 달리 법률안제안권 
및 의결권, 국정감조사권, 예결산 예비심사권이 없고 여성관련 법률안 및 청원 등의 안건을 심사
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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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에서는 여성의원의 수가 30% 혹은 15%에 이르기 전까지 여성의

원들은 의회 내에서 남성의원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남성의원들에 동화된다는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 국회에서 보면 16대에 6%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도 여성의원

들이 이미 남성의원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물론 17대와 비교해보면 그것이 자신

들의 의견을 충분히 표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약한 수준이나마 여성들은 남성

과 다른 정책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었다. 17대에 오면서 여성의원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여성의원은 보다 활발하게 입법 발의를 하였고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발의를 하였다. 또한 

법안 내용에 있어서의 젠더 차이 역시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여성

의원의 증가는 보다 분명하게 여성의원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도록 하였다는 데에

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비록 그것이 아직 15%에도 30%에도 이르지는 못했지만 여성의원

수의 증가는 분명히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만들었고 성적인 특성이 극명

하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원수의 증가로도 여성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을 높

일 수는 없었다. 여성의원들은 남성의원들에 비해서 법안 발의는 많이 하고 있었지만 통과

는 시키지 못하였고 여성들이 발의한 많은 법안들이 폐기되거나 철회되었다. 이것은 여성

의원들이 아직까지 입법 전문가로서 활동이 미숙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초선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남성의원의 경우보다 여성초선의원 발의 법안의 통과율이 낮다는 것은 확실히 

여성의원들이 법안의 통과보다는 법안의 발의 자체에 보다 많은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폐기된 법안과 철회된 법안들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여성의원들의 입법활동의 통과율 미흡이라는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한국에서 여성정치가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지만 2000

년대에 들어오면서 할당제의 도입과 더불어 여성의원들의 수적인 증가가 가시적으로 드

러났다. 그와 더불어 여성의원을 증가가 한계에 부딪힌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

도 나오고 있다. 17대에 13%였던 여성의원 비율은 18대에 별다른 증가로 보이지 못하고 

13.7%에 머무르고 말았다. 이러한 정체는 할당제의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17대에 

모두 나타나고 더 이상의 확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당제가 가

진 확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할당제로 선출된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확

한 평가와 객관적인 분석이 있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 대한 한 응답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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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ender Difference in Policy Priorities 
of South Korean Legislators

 Minjeoung Kim | University of Seoul

This article analyzes the different policy priorities between male and female legislators in 

initiating bills in the 16th and 17th National Assemblies in South Korea. In both Assemblies, 

female legislators are more likely to initiate bills concerning the traditional interests to 

women such as family, child-rearing, education, women’s rights, and welfare issues. In 

regression analysi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ich differentiates the themes of bills is 

the gender of initiator. In addition, the increase of female legislators has made them more 

active in their legislative activities such as the number of bills per person.

Keywords: Policy priorities, female MPs, Korean 16th 17th Assemblies, Contents of 

legislative bills, Women quota


